
덜위치 칼리지 서울   

 학생 보호 정책 

  

  

이 정책은 Education in Motion(EiM)의 지정 학생 보호 책임자, EiM 학생 

보호 컨설턴트, 그리고 각 학교의 지정 학생 보호 책임자들이 공동으로 

작성하였으며, 매년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EiM 그룹 집행 위원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EiM 최고 교육 책임자는 EiM 그룹 산하 모든 학교에서 이 

정책이 준수되도록 책임을 집니다. 

  

용어 설명: 

Education in Motion: EiM  

학교(School)는 EiM 그룹에 속한 칼리지(Colleges), 학교(Schools), 고등학교(High 

Schools)를 의미합니다. 

교장(Head)이라는 말은 EiM 그룹에 속한 학교들을 이끄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칼리지의 교장(Heads of Colleges), 학교장(Principals), 그리고 디렉터(Directors)가 

포함됩니다.   

  

• EiM 그룹에 속한 학교가 이 정책을 지역 상황이나 법에 맞게 바꾸고 싶을 경우, 

반드시 EiM 의 학생 보호 책임자에게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이 정책과 부록, 그리고 관련 자료들은 직원들이 온라인 플랫폼인 

ConnectED 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 학교는 직원들이 아래에 있는 관련 정책들을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학교 

내부 서버에 연결된 링크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 이 학생 보호 정책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학생 보호 정책은 2 년마다 자세히 검토되며, 최신 기준과 지역 및 국제 상황 

변화에 맞춰 매년 수정됩니다. 

  

  

최종 수정일: 2025 년 5 월  

  

  

  

  

대한 민국 법에서 정의하는 아동학대는 무엇일까요?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성적 학대 또는 방임을 가하여,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에 실제로 해를 끼치거나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 3 조 제 7 항)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잔혹한 행위를 

가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보호자가 아동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도 아동학대에 포함됩니다 

 이 정의는 대한민국 “아동복지법” 제 3 조 제 7 호에 명시되어 있으며, 아동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 사용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아동복지법 영문 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s://elaw.klri.re.kr/eng_mobile/viewer.do?hseq=32787&type=part&key=38  

이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포함됩니다: 

•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는 신체적 상해, 성적 폭력 또는 성희롱 

• 아동의 정신 건강이나 발달을 방해하는 심리적 또는 정서적 학대 

• 아동을 버리거나, 보호자가 아동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돌봄, 양육,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는 방임 행위 

  

https://elaw.klri.re.kr/eng_mobile/viewer.do?hseq=32787&type=part&key=38


아동 권리 보장원  

덜위치 칼리지 서울에서 아동과 관련된 우려 사항이 있을 경우, 학교의 보고 절차를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정부는 **아동권리보장원(NCRC)**을 설립하여, 학대나 부당한 대우의 위험에 처한 아동에 대해 

걱정하는 누구에게나 적절한 서비스,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합니다. 

심각한 사례의 경우, 학교는 관련 정부 기관에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아동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우려되는 경우, 경찰(112)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정보| 아동권리 보장원(NCRC)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2 길 12, 4-10 층 

https://www.ncrc.or.kr/ncrc_en/main.do  

  

  

1. 개요 

다음은 Education in Motion(EiM) 산하 학교들입니다. 

Dulwich College International 덜위치 컬리지 인터내셔널,Dulwich International High School: 

덜위치 인터내셔널 고등학교,DehongÒ: 더홍 학교,Green School International: 그린 스쿨 

인터내셔널,Hochalpines Institute Ftan: 호흐알피네스 인스티튜트 프탄,Sherfield School: 셰어필드 

학교 

 

EiM(Education in Motion) 산하의 모든 학교는 같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운영되며, 그 중 

하나는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생 보호를 학생들이 안전하고 보호받는 환경에서 마음껏 성장하고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은 학교를 방문하거나 학생들과 함께 일하는 모든 어른들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교사, 

자원봉사자, 인턴, 휴학생, 외부 업체 직원, 컨설턴트, 이사회 구성원, 손님, 방문객 등이 포함됩니다. 

  

1.1  우리의 약속 

https://www.ncrc.or.kr/ncrc_en/main.do


 

 

Education in Motion 은 우리에게 맡겨진 학생들이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Education in Motion 에서는 학생 보호가 모두의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학교와 대학에서 학생과 그 가족을 접하는 모든 사람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모든 교직원과 자원봉사자는 항상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하며,학생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합니다.  

프레이저 화이트 (Fraser White), 창립자, 회장 및 최고경영자 (CEO),Education in Motion 

  

1.2 우리의 기본 원칙:  

•  학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학생 중심의 교육을 실천합니다. 

• 모든 활동에서 학생 보호(안전 및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 학생의 안전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교직원 및 직원 채용을 진행합니다. 

• 모든 회의에서 학생 보호 관련 사항을 항상 논의합니다. 

• 학교 및 본사에서 근무하거나 자원봉사하는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학생 보호 교육을 

실시합니다. 

• 학생 개개인의 필요를 존중하며, 특히 더 취약한 학생들을 세심하게 지원합니다. 

 

1.3 우리의 핵심 역량 

전문성 개발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교직원과 자원봉사자가 다음과 같은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합니다: 

1.  모든 활동에서 학생을 중심에 두고 행동합니다. 

2. 학대나 방임의 징후와 신호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3. 학생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학생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 항상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5. 일부 학생들이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배려합니다. 

6. 학생 보호 정책, 관련 규정 및 행동 강령을 정확히 이해합니다. 

7. 중요한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하는 방법과 공유 대상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1.4 우리의 운영 배경 

"우리는 모든 대학과 학교에서 학생 보호를 위한 공통된 접근 방식과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학교가 자신들의 문화적 맥락과 지역 또는 국가의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존중합니다." 

— 레슬리 마이어 (Lesley Meyer) 

Education in Motion (EiM) 교육 총괄 책임자 / 지정 학생 보호 책임자 

  

 우리 학교들은 모두 유엔 아동 권리 협약(UNCRC)을 바탕으로 학생 중심의 교육 방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은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우리는 국제적인 모범 사례를 참고하고 

국제학교협의회(CIS)의 학생 보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특성, 문화적 배경, 관련 법규, 학생 보호 관련 자원(예: 지역 아동 보호 기관, 

상담 서비스 등)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서인 학교 맵핑 문서(School Mapping Document)에는 각 

학교의 지역적 지원 체계와 운영 환경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2. 아동 학대의 정의는 무엇인가? 

아동 학대는:  

•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는 대면 또는 온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이 성인에게 고의적으로 해를 입는 경우, 단발적인 사건이든 장기간에 걸친 것이든 학대에 

해당합니다. 

• 학생이 사랑, 관심, 돌봄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는 방임으로 간주됩니다. 

• 학생이 학대 상황을 목격하고 그 영향을 경험하는 것도 학대의 한 형태입니다. 

• 학생이 착취당하는 경우: 개인이나 집단이 권력의 불균형을 이용해 학생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강요하거나 조종하거나 속이는 행위입니다. 

 

  



또래간 학대:   

또래 간 학대(Peer-on-peer abuse)**는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성적, 정서적, 금전적 

학대 및 강압적 통제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학대는 친밀하거나 비친밀한 관계, 우정, 또는 넓은 또래 

집단 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록 M 참고) 

 취약한 학생 보호하기 

모든 학생은 나이, 장애, 성별 정체성, 인종, 종교 또는 신념, 성별, 성적 지향과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위해나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취약한 학생의 경우,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더 강화된 보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1 학대의 유형 

우리는 학대를 다음과 같은 넓은 범주로 구분하여 고려합니다: 

• 신체적 학대 

• 정서적 학대 

• 성적 학대 

• 방임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포함) 

  

 학대 및 방임의 징후’(부록 A)**에서는 아동 학대의 유형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이를 식별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2.2 소리 내어 말하고, 안전을 지켜요 

 학생이 학교 안팎 또는 온라인에서 성인이나 또래로부터 학대, 방임, 또는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을 

겪었을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권장합니다. 

학교는 학생 본인의 신체적·정서적 안녕이나 또래 친구의 상황에 대한 모든 신고에 책임감 있게 대응할 

것을 약속합니다. 

학생 보호 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됩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학대나 방임을 알아차리고, 거부하며,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알릴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이 교육은 매 학년도 시작 시 ‘소리 내어 말하고, 안전을 지켜요(Speak Out Stay Safe)’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며, 학기 중에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진행됩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학교 곳곳에 붙어 있는 포스터는 학생 자신이나 친구의 안전에 대해 걱정이 있을 경우, **학생이 직접 

선택한 믿을 수 있는 어른(Trusted Adult)**에게 이야기하라고 알려줍니다. 

모든 학생은 매 학년도 시작 시 자신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을 선택하며, 

선택된 어른은 학생 보호 교육을 통해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학기 중에도 믿을 수 있는 어른을 다시 확인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우리 학교 공동체의 안전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3.1 학생 보호를 위한 주요 역할과 책임 

 학생 보호는 모든 교직원의 책임입니다. 

학생 보호를 위한 주요 역할과 책임은 아래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직무 연락처 

회장 프레이저 화이트 

(Fraser White)Chairman@eimglobal.com  

  

 EiM 지정 학생 보호 책임자(DSL)  

그룹 학생 보호 총괄 책임자 

레즐리메이어 

(Lesley Meyer )Lesley.Meyer@eimglobal.com  

  

EiM 지정 학생 보호 책임자 

 그룹 학생 보호 총괄 책임자 

리처드 헨리 

(Richard Henry) richard.henry@eimglobal.com 

 
EiM 아동보호 컨설턴트 

  

케이트 비스 

(Kate Beith)Kate.Beith@eimglobal.com  

mailto:Chairman@eimglobal.com
mailto:Lesley.Meyer@eimglobal.com
mailto:richard.henry@eimglobal.com
mailto:Kate.Beith@eimglobal.com


EiM 외부 감사관 

모든 EiM 학교에서 연 2 회 아동 보호 감사를 

실시함 

팀 게리쉬 

(Tim Gerrish)Tim@icpa.co.uk  

  

EiM 교직 전문성 개발 총괄 

아동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합니다 

비브 로빈슨 

(Viv Robinson)Vivienne.Robinson@eimglobal.com  

  

학교장   

      

알리슨 더비셔 

(Alison Derbyshire)Alison.Derbyshire@dulwich-

seoul.kr  

지정 아동 보호 총괄 및 부총괄 (DSL / DDSL)  데이비드 곰리(David Gormley) 

David.Gormley@dulwich-seoul.kr  

수잔 퓨(Suzanne Pugh) 

Suzanne.Pugh@dulwich-seoul.kr  

제인 스미스(Jane Smith)  

Jane.Smith@dulwich-seoul.kr  

아동 보호 담당관 및 부담당관 (CPO / DCPO) 

  

데이비드 곰리(David Gormley) 

David.Gormley@dulwich-seoul.kr  

매기 고다드(Maggie Goddard) 

Maggie.Goddard@dulwich-seoul.kr  

벡스 가드너(Bex Gardner) 

Rebecca.gardner@dulwich-seoul.kr  

주요 담당자 벤 리 (Ben Lee) Ben.lee@dulwich-seoul.kr  

제나 남(Jenah Nam) Jenah.Nam@dulwich-seoul.kr  

리아 문(Leah Moon) Leah.Moon@dulwich-seoul.kr  

조안 김(Joanne Kim) Joanne.Kim@dulwich-

seoul.kr  

주요 교육담당자  데이비드 곰리(David Gormley) 

David.Gormley@dulwich-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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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보넷(Chris Bonnet) 

christopher.bonnet@dulwich-seoul.kr  

벤 리(Ben Lee) Ben.lee@dulwich-seoul.kr  

제나 남(Jenah Nam) Jenah.Nam@dulwich-seoul.kr  

디지털 안전 담당자 

디지털 안전 부 담당자 

가레스 토마스(Gareth Thomas) 

Gareth.thomas@dulwich-seoul.kr  

Catherine Robinson (캐서린 

로빈슨)catherine.robinson@dulwich-seoul.kr  

  

사진과 연락처 정보는 학교 내 포스터에 게시되어 있으며, 교직원은 ConnectED 와 

MyConnectED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전화번호는 교직원용 사원증 뒷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방문객용 방문증에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행정실 또는 안내 데스크로 이동하도록 

안내되어 있으며, 안내 데스크에서는 적절한 담당자에게 연결해 줍니다.  

각 역할에 대한 설명은 주요 아동 보호 역할 및 책임(Appendix B)에 제공되어 있으며, 해당 설명은 

개인별 인사(HR) 파일에 추가됩니다. 아래는 간략한 요약입니다.  

  

EiM 아동 보호 위원회 

• EiM 그룹 내 학교들의 아동 보호 활동에 대한 전략적 감독을 수행합니다. 

• 아동 보호 모범 사례에 대해 지원하고 자문을 제공하며, 필요 시 회장 및 각 학교에 관련 

조치를 권고합니다. 

 

EiM 회장 

•  외부 위원회에 책임을 집니다. 

• 그룹 전체의 아동 보호에 대한 총괄 책임을 가집니다. 

 

EiM 그룹 아동 보호 총괄 (DSL) 

• 그룹 전체의 아동 보호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 회장이 모든 관련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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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집행 위원회(GEB)에 관련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 중대한 사례를 관리합니다. 

• 각 학교에 지침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 EiM 아동 보호 위원회를 이끕니다. 

• 각 학교의 아동 보호 실무 그룹과 연 1 회 회의를 진행하여 준수 여부를 검토합니다. 

 

 EiM 그룹 아동 보호 부총괄 (부 DSL) 

• EiM DSL 을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 최고 교육 책임자(CEdO)에게 모든 관련 사항을 충분히 보고합니다. 

• EiM DSL 이 부재 중일 경우, EiM 아동 보호 컨설턴트와 협력합니다. 

 

  

EiM 아동보호 컨설턴트 

• EiM DSL 및 각 학교의 아동 보호 업무 전반을 지원합니다. 

• 정책, 절차 및 관련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을 설계합니다. 

• 중대한 사례를 지원하고 검토합니다. 

• DSL 및 CPO 들에게 개별 및 그룹 단위의 감독(슈퍼비전)을 제공합니다. 

• EiM 아동 보호 위원회의 구성원입니다. 

• 각 학교의 아동 보호 실무 그룹과 연 1 회 회의를 진행하여 정책 준수 여부를 검토합니다. 

 

  

외부 감사 

• 학교에서 연 2 회 감사를 실시합니다. 

• 감사 주기의 일환으로 실행 계획을 검토합니다. 

• EiM 아동 보호 위원회의 구성원입니다. 

 

  

학교 장 

• 학교 내 아동 보호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 감사 및 준수 검토를 기반으로 아동 보호 실행 계획을 감독합니다. 

• 아동 보호 정책이 지역 상황에 맞게 조정되어 모든 구성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합니다. 

• 교직원 또는 자원봉사자의 행동에 대한 우려 사항에 대응합니다. 

 

  

지정 아동보호 총괄 책임자(DSL) 

• 학교 내 아동 보호 업무 전반을 총괄합니다. 

• 학교 아동 보호 실무 그룹을 이끕니다. 

• 2 년 주기의 감사 및 아동 보호 실행 계획을 조율하고 지원합니다. 

• 학교 아동 보호 점검 도구(School Mapping Tool)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지정 아동보호 부 총괄 책임자 (DDSL)   

• 위의 모든 업무를 지원하며, DSL 이 부재한 경우 그 역할을 대신 수행합니다.  

  

아동 보호 담당관 (CPO)   

• 학생에 대한 우려 사항을 기록, 보고 및 검토하는 등 학교 내 아동 보호 사례를 관리합니다. 

• EiM 절차에 따라 개별 사례를 주도적으로 처리합니다. 

 

아동 보호 부 담당관(DCPO) 

• 모든 사례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 CPO 가 부재할 경우, CPO 의 모든 책임을 대신 수행합니다. 

 

 주요 핵심 담당자 

• 현지 커뮤니티의 언어를 구사하는 CPO 가 없을 경우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 현지 커뮤니티의 언어를 구사합니다. 

• 보고서는 즉시 CPO 에게 전달되도록 합니다. 

• 아동 보호 관련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아동보호 책임 교육자:   

• 아동 보호 교육을 주도합니다. 

• EiM 내 다른 아동 보호 교육 담당자들과 협력합니다. 

• 다른 직원들이 아동 보호 교육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아동보호 교육 담당자:  

• 학교 기반의 아동 보호 학습을 필요에 따라 제공합니다. 

• 회의에 참석합니다. 

  

디지털 안전 담당:  

• 온라인 안전 문제에 대한 연락 창구 역할을 하며, 필요에 따라 다른 직원들과 협력합니다. 

• 온라인 안전 관련 우려 사항이 반영된 정책과 절차가 마련되도록 리더십 팀과 협력합니다. 

•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온라인 안전 교육(신규 입사자 교육 포함)을 지원합니다. 

  

  

3.2 아동보호 실무 그룹 

EiM 아동 보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EiM 지정 그룹 아동 보호 책임자 

• EiM 아동 보호 컨설턴트 

• EiM 외부 감사관 

• EiM 인사(HR) 이사 

• EiM IT 이사 

• EiM 소속 학교 중 한 곳의 DSL (지정 아동 보호 담당자) 

  



아동 보호 실무 그룹은 다음과 같은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지정 아동 보호 책임자(DSL) – 회의를 주재하며 교장에게 직접 보고합니다. 

• 아동 보호 담당관(CPO) 

• 수석 교육 담당자(Lead Trainer) 

• 온라인 안전 책임자(E-Safety Lead) 

• DSL 과 교장이 선정한 기타 대표 직원들 

  

아동 보호 실무 그룹은 연 3 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학교 전반의 아동 보호 실천 사항을 모니터링합니다. 

• 최근의 감사 또는 규정 준수 검토와 관련된 실천 및 개선 사항을 포함하는 실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 아동 보호와 관련된 전문 학습을 감독합니다. 

• 매년 아동 보호 정책을 검토하고 업데이트를 권고합니다. 

  

3.3 아동 보호 우려 사항의 공개, 보고 및 기록 

아동 보호 우려 사항이란 학생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심각하거나 즉각적인 위해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 

• 취약한 상태이지만, 심각하거나 즉각적인 위해의 위험에는 처해 있지 않은 경우 

  

학교는 모든 직속 및 외부 직원, 방문자, 그리고 교직원이 사건이나 우려 사항에 대해 기밀 기록을 

보고하고 작성하는 절차에 익숙하도록 합니다. 

우리 커뮤니티의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게 보고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는 온라인 또는 

대면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래 간 학대에 대한 우려 사항도 포함됩니다. 

  



교직원 및 자원봉사자는 직접 조사를 해서는 안 되며, 학생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CPO/DCPO 에게 우려 사항을 전달해야 합니다. 외부 인력의 경우, 즉시 지정된 연락 

담당자(핵심 연락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우려 사항을 관리할 때 다음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 정신 건강 문제 및 특수 교육적 요구와 장애(SEND)를 포함한 각 학생의 필요 

• 관련된 사람들의 역할과 책임 

• 가족 및 환경적 요인 

• 해당 학생에게 미치는 모든 결정의 영향 

 

  

학교에서 근무하거나 자원봉사하거나 방문하는 모든 성인은 우려 사항을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이들은 기밀을 유지하고, 보고 절차(부록 H)를 따라야 합니다.  

씨폼스(CPOMS) 

CPOMS(디지털 플랫폼)은 아동 보호 우려 사항을 보고, 기록 및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됩니다. 

접근 권한이 있는 교직원은 사건 및 우려 사항을 CPOMS 에 직접 입력합니다.  

CPO 또는 DCPO 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직원은 즉시 CPOMS 에 직접 입력을 완료해야 합니다.  

 우려사항 기록 문서(RoC)  

CPOMS 에 접근 권한이 없는 교직원은 ‘우려 사항 기록서’(RoC, 부록 C)에 작성하도록 

요청받습니다.CPO 또는 DCPO 가 해당 기록서를 스캔하여 CPOMS 에 대신 업로드합니다. 

 우려 사항에 대한 서면 기록은 보고한 사람이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해야 하며,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CPOMS 에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보고가 전해 들은 

이야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아동 보호 우려 사항에 대한 모든 보고는 학생의 최선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며, 아동 발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근거 있는 증거에 기반해야 합니다.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우려 사항을 보고할 경우, 자신이 지지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특정 아동 보호 우려 사항이 접수되면, CPO/DCPO 는 교장과 DSL 에게 즉시 이를 알립니다. 

  



모든 중대한 아동 보호 사건에 대해서는 EiM DSL 에게 반드시 보고되어야 하며, DSL 이 부재 중일 

경우에는 EiM DDSL 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EiM 아동 보호 컨설턴트에게도 연락이 

이루어집니다.  

 긴급하지 않은 우려 사항의 경우, CPO/DCPO 는 DSL 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응 전략이 합의되고 

실행되도록 합니다. 

이 과정에서 EiM DSL 의 추가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DSL 이 부재 중일 경우 EiM DDSL 이 이를 

대신하며, 이후 EiM 아동 보호 컨설턴트와 협의합니다. 

EiM DSL 은 이사회 의장이 정기적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중대한 사안에는 반드시 

의장이 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4 학생 관련 우려사항 관리 

CPO 는 해당 절차를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관련 정보(조치 및 커뮤니케이션 관련)는 

CPOMS 에 기록 및 추적되며, CPOMS 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RoC 에 기록됩니다. 

 교장이 아동 보호 관련 우려 사항이 보고된 경우, CPO 에게 대응 팀을 구성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팀 구성원은 상황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팀은 학생의 가족, 학교, 지역 사회, 그리고 

국내외 환경을 고려하여 학생의 필요를 전체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학생 및/또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의 사회·정서 상담사 참여는 고려되어야 하지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상담이 적절한 지원 방법으로 간주됩니다. CPO 는 필요 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사와 자주 만나야 합니다. 학교 상담사와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는 경우, CPO 는 관련 상담 기록이 CPOMS 에 추가되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는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나 미성년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심각하게 해를 입었거나, 

미성년자가 불법적인 권리 침해(개인권, 재산권 또는 기타 권리 침해)의 위험에 처한 상황에 대해, 

지역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여 보고 의무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 경우, 즉시 EiM DSL(Designated Safeguarding Lead)에게 지침을 요청해야 하며, DSL 은 필요 시 

EiM 법무팀 구성원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EiM 학교에서 근무하거나 자원봉사하거나 방문하는 모든 성인은 지역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법 집행 

기관과의 협조에 전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대응 팀이 내리는 결정은 가능한 경우 학생 및 가족과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3.5 기밀 유지 

학교는 모든 학생 관련 데이터를 EiM 의 요구사항 및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CPOMS 

또는 RoC 에서 기밀하게 관리되도록 보장합니다. 

우려 사항을 보고하는 사람은 기밀성을 유지하면서 소통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CPO 는 이 과정을 

지원하며, 모든 직원은 EiM 에 합류할 때와 매 학년도 시작 시 소통 절차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학생 및/또는 그 가족에 대한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직원은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해당 정보에 대한 적절한 후속 조치는 교장과 CPO 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기밀성과 관계없이, 학생이 즉각적이거나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든 직원은 반드시 해당 정보를 CPO 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지역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명시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한, 자원봉사자 및 방문자는 학교 내에서 

우려되는 행동을 목격하거나 걱정되는 상황이 있을 경우, 이를 보고하는 것에만 엄격히 제한됩니다. 

 CPOMS 는 아동 보호 및/또는 안전을 책임지는 직원이 자신의 자녀 기록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는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기록 방식에서도 권장되는 

조치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돌봄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고위 직원 중 한 명이 

지정됩니다. 

3.6 아동 보호 기록의 이전 

아동 보호 기록이 있는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그 학생에게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새 

학교에 알려야 합니다. 이는 법적인 의무는 아닐 수 있지만, 학생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꼭 해야 하는 

도덕적인 책임입니다.  

학교는 자신이 위치한 국가의 법적 요구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책임은 학생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황이 불확실하다면, 학생이 전학 갈 학교에 전화를 걸어 걱정되는 사항을 

알리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추가적인 지침이 필요할 경우, EiM DSL 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학생에게 중요한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새 학교의 교장과 직접 이야기해야 합니다. 입학 담당자나 

다른 직원에게 정보를 남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교장이 전화 통화를 한 경우, 그 내용을 CPOMS 또는 RoC(종이 기록)에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통화 날짜와 시간 



• 통화를 받은 사람의 직책 

• 통화 대상자(누구에게 전화했는지) 

• 통화 내용의 성격 (예: 학생 보호 관련 우려, 지원 요청 등) 

 

 아동 보호 관련 정보를 이전하기 전에, 해당 국가의 법적 요구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7 기록 열람 권한 

일반적으로 학부모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바람직한 관행입니다. 학부모가 자녀의 기록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경우, 학교 정책과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부모가 아동 보호 기록에 접근하는 것이 거부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정보가 학생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해당 정보가 학생이 아동 학대를 당했거나 그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며, 그 

공개가 학생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해당 정보가 진행 중인 형사 수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학대가 부모 또는 가족 구성원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보를 공유할 때, 학교는 언급되거나 관련된 다른 학생이나 성인의 비밀 유지 권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학교는 학부모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을 경우, 반드시 EiM DSL 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학생 또는 성인에 대한 우려와 관련된 모든 문서 파일은 향후 증거로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CPOMS 의 보안 파일에 영구적으로 보관됩니다. 

교장은 CPO(아동 보호 책임자) 및 DCPO(부책임자)와 함께 CPOMS 에 등록된 현재 아동 보호 사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3.8 조기 개입과 지역 자원 현황 분석 

다음과 같은 아동에게는 조기 지원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든 학교 직원은 특히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 장애가 있거나 특정 건강 상태로 인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 특수 교육이 필요한 경우 

• 보호 계획(Care Plan)이 있는 경우 

•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 

• 어린 보호자(Young Carer)인 경우 

• 반사회적 또는 범죄 행위에 끌리는 징후를 보이는 경우 

• 교육, 가정 또는 보호시설에서 자주 실종되거나 사라지는 경우 

• 여러 번의 정학을 경험했거나, 학교에서 영구 퇴학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 

• 착취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 

• 약물 및 알코올 남용, 성인의 정신 건강 문제, 가정 폭력 등 아동에게 어려움을 주는 가족 

환경에 처한 경우 

• 알코올 및 기타 약물을 남용하고 있는 경우 

• 여성 생식기 절제(FGM)나 강제 결혼과 같은 ‘명예’ 기반 학대의 위험이 있는 경우 

 학교는 내부, 학교 간, 지역, 국가 및 국제적인 지원 자원을 지역 자원 매핑 도구를 통해 식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생의 안전이나 복지에 대한 초기 위험 징후가 나타날 경우, 해당 연락처를 활용하여 학생과 그 

가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원 매핑은 지역 내 지원 자원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동적인 과정이며, 상황 변화에 따라 

DSL 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업데이트합니다. 

이 매핑 도구는 연 2 회 실시되는 감사 과정의 일부로 제공됩니다.  

3.9 위험 평가 

학생들이 교육적 견학이나 기타 중요한 행사에 참여할 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철저한 위험 평가가 

실시됩니다. 

여행 계획 수립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iM 학교 교육 견학(여행) 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 견학 중 발생한 모든 안전 보호 관련 우려 사항은 해당 견학의 CPO 역할을 수행하는 

인솔자에게 보고되어야 하며, 인솔자는 이를 관련 학교 CPO 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3.10 성과에 대한 성찰, 검토 및 평가 

학사 연도 중에 학교 안전 보호 팀은 EiM DSL 및 EiM 안전 보호 컨설턴트와 함께 EiM 안전 보호 준수 

검토 프로토콜을 활용하여 회의를 진행합니다. 

이 회의에서 도출된 모든 조치는 지속적인 안전 보호 실행 계획에 반영됩니다.  

학교는 2 년 주기로 내부 감사와 외부 감사를 번갈아 실시합니다.   

  

내부 감사는 EiM 내부 감사 프로토콜(Appendix K)을 기반으로 하며, DSL 과 필요에 따라 다른 

학교에서 초청된 참가자들이 함께 수행합니다. 

감사 결과는 EiM 감사 컨설턴트와의 온라인 회의를 통해 논의됩니다.  

외부감사는 합의된 프로토콜에 따라 외부 컨설턴트에 의해 수행됩니다. 감사 결과로 도출된 실행 

계획은 다음의 서명을 통해 승인됩니다: 

• 학교에서 훈련받은 감사자들 

• 교장 

• 학교 DSL 

• EiM DSL 

교장은 DSL 이 주재하는 안전 보호 실무 그룹이 연간 최소 세 차례 회의를 열어 실행 계획을 

검토하도록 할 것입니다. 

DSL 은 정기적인 안전 보호 회의에서 교장과 실행 계획을 논의하며, 교장은 경영 이사회 회의마다 

진행 상황을 보고합니다. 

EiM DSL 과 EiM 안전 보호 컨설턴트는 각 학교의 안전 보호 실무 그룹과 연 1 회 회의를 열어 준수 

사항을 검토합니다(Appendix J). 

안전 보호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EiM 직원은 정기적으로 또는 특정 사례 발생 시 감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독 과정에서, 안전 보호 사례로 인해 직원에게 추가적인 정서 상담이 권장될 수 있습니다.  

 

4. 직원·자원봉사자·방문자의 직무 및 개인 행동 기준  



4.1 안전한 채용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은 신중하게 선발되고, 심사 및 교육을 

받은 후 감독됩니다. 관련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iM 채용 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 아동 안전 보호를 위한 교직원 전문 학습 

학교에는 다음으로 구성된 안전 보호 교육 팀이 있습니다: 

• 최소 두 명의 수석 안전 보호 교육자(한 명은 영어에 능통하고, 한 명은 현지 언어에 능통한 자) 

• 적절한 수의 안전 보호 교육자들  

모든 교육 자료는 직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정된 하나의 통합 보관 장소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전문 학습 책임자는 안전 보호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대면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온라인 학습이 보완적으로 

활용됩니다.교육은 매년 평가됩니다  

계약직 직원, 자원봉사자, 학교 운영위원, 이사 및 기타 관계자들을 위한 안전 보호 교육은 필요에 

따라 조직되며, 안전 보호 교육자가 이를 진행합니다. 

모든 직원의 교육 요건은 EiM 역량 및 교육 프레임워크(Appendix 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iM 의 안전 보호 접근 방식이 그룹 전체에서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어떤 학교든 외부 기관과 안전 보호 및 아동 보호 교육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EiM 안전 보호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3 직원 행동 강령 

학교는 성인과 학생 간의 모든 관계에서 적절한 행동과 전문적인 경계가 유지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행동 강령을 기반으로 한 신규 입사자 교육이 제공되며, 교육을 마친 후 모든 직원은 

EiM 안전 보호 행동 강령(Appendix D)에 서명하게 됩니다. 

이 행동 강령은 모든 직원이 매년 다시 서명해야 합니다.  

  

4.4 자원봉사자, 외부 방문자 및 외부 계약자 

자원 봉사자 



• 자원봉사자는 특정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시간을 보내며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역할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업 도우미 또는 책 읽어주는 활동가 

• 견학 지원 인력 

• 멘토 

• 학부모 자원봉사자 

• 휴학생 또는 인턴 

 아동과 함께 일하기에 부적합한 일부 인원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접근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교장은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갭이어 학생 및 인턴 포함)에 대해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범죄 경력 및 신원 조회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모든 휴학생과 인턴은 경찰 신원 조회를 받아야 하며, 정규 직원과 동일한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봉사하는 학부모가 규제상의 이유로 경찰 신원 조회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학교는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정기적인 봉사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자가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경찰 신원 

조회를 받지 않은 정기 자원봉사자는 항상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학부모를 포함한 모든 정기 자원봉사자는 해당 수준의 아동 보호 교육을 받고, 아동 보호 행동 강령 

및 자가 진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는 단일 중앙 기록(SCR)에 기록됩니다  

간헐적으로 도움을 주는 학부모 또는 기타 자원봉사자는 직원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활동해야 하며, 

학생들과 단독으로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자원봉사자 아동 보호 서약서 및 자가 진술서(부록 

F)에 서명해야 합니다.  

 

외부 방문자 

방문자는 학교와의 약속을 통해 짧은 시간 동안 특정 단기 목적을 가지고 학교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학교는 모든 방문자를 위한 아동 보호 안내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캠퍼스를 방문하는 모든 

방문자는 방문자 출입증(부록 G)을 발급받기 전에 아동 보호 지침서를 읽도록 요청받습니다.  

 



외부 계약자  

계약업체는 학교와 계약을 맺고 교내 또는 교외(학생과 함께)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 

기관입니다. 학교는 계약업체의 아동 보호 절차를 매년 감사합니다.  

학교는 모든 서비스 제공업체 및 계약업체가 표준 공급업체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할 것입니다.   

복사기 수리 등 짧은 시간 동안 캠퍼스에 머무는 계약업체는 방문자로 간주되며, 감독을 받으며 

방문자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계약된 서비스 제공업체는 다음을 수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소속 직원이 범죄 또는 폭력 전력이 없는지 확인 

• 안전하지 않은 행동 이력이 없는지 확인 

• 소속 직원이 아동 보호 행동 강령 및 자가 진술서에 서명하도록 보장 

• 현장에서 감독 제공 

• 적절한 교육 제공 

아동 보호 정책 사본은 모든 계약서에 포함됩니다. 

4.5 직원, 자원봉사자 또는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혐의 제기 

성인이 직원, 자원봉사자 또는 이사회 구성원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할 때 

혐의가 제기됩니다:  

• 학생에게 해를 끼쳤거나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한 경우 

• 학생과의 관계에서 법을 위반한 행동을 한 경우 

• 학생과 함께 일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행동을 한 경우 

• 학교의 명성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한 경우 

• 졸업 후 2 년 이내에 공식적인 학교 채널을 사용하지 않고 졸업생과 접촉한 경우 

직원 또는 다른 성인에 대해 학생이나 다른 성인이 혐의를 제기한 경우, 학교장은 ‘아동 보호 관련 

혐의 관리 정책’ 및 부록 I 에 명시된 EiM 절차에 따라 해당 혐의를 처리합니다. 

4.6 아동 보호 내부 고발 지침 

직원, 자원봉사자 또는 방문자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지만, 동료에 대한 충성심이나 

괴롭힘 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우려를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성인은 학생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학생들이 불필요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인이 

용기를 내어 문제를 제기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을 ‘내부 고발(whistleblowing)’이라고 합니다.  



내부 고발의 이유: 

• 모든 개인은 학생들의 안전과 복지와 관련된 부적절한 관행이나 행동에 대해 우려를 제기할 책임이 

있습니다. 

•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예방하기 위해 

• 다른 학생들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우려 사항 제기 방법:  

• 우려 사항은 가능한 한 빨리 제기되어야 합니다. 우려가 조기에 제기될수록 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어떤 관행이 왜 우려되는지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은 즉시 교장에게 접근해야 하며, 교장이 부재 중일 경우 EiM 최고 교육 

책임자(CEdO), 그 또한 부재 중일 경우 EiM 부책임자(DDSL) 또는 EiM 이사회 의장에게 접근해야 

합니다. 

• 교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경우, EiM 최고 교육 책임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그 또한 부재 중일 

경우 EiM 부책임자 또는 이사회 의장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 EiM 최고 교육 책임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경우, EiM 이사회 의장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 EiM 부책임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경우, EiM 최고 교육 책임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4.7 자가 보고 

직원은 자신의 직업적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상황을 직속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직업적 역량이 손상된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는 대부분의 경우 비밀로 유지되지만, 개인적인 어려움이 학생의 복지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경우에는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적 및 개인적인 지원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학교의 학부모로서 아동 보호와 관련된 어떤 측면에서든 자신의 입장이 위태롭다고 느낄 

경우, 조언을 구하거나 자가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감정적 집착 

학생이 성인에게 감정적으로 집착하거나 호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교직원이나 

자원봉사자가 이에 대해 우려되는 상황이 있을 경우, 반드시 직속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직속 

관리자는 CPO/DCPO 와 협의하여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4.8 경미한 우려사항 

성인과 학생 모두 성인의 학생에 대한 행동과 관련된 경미한 우려 사항을 보고하도록 권장됩니다. 

경미한 우려 사항은 직원, 이사회 구성원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공식적인 혐의 기준에는 미치지 

않을 수 있지만, 교직원은 어떤 우려 사항이라도 자신 있게 보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미한 우려 사항은 ‘혐의 관리 정책’에 명시된 위해 기준(harm threshold)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경미한 우려 사항이란,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불편함이나 ‘찜찜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우려를 포함하며, 이는 학교에서 근무하거나 학교를 대표하는 성인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행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근무 외 시간의 부적절한 행동을 포함하여, 직원 아동 보호 행동 강령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혐의 제기 기준에 미치지 않거나, 관련 기관에 보고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러한 행동의 예는 다음과 같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학생에게 과도하게 친근하게 행동하는 경우 

• 특정 학생을 편애하는 경우 

• 부적절하거나 지나치게 친숙한 비공식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 

• 학생에게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 학교 정책에 반하여 개인 휴대기기로 학생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 

• CCTV 나 유리창 등 외부에서 볼 수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학생과 1:1 로 접촉하는 경우 

이러한 행동은 반드시 보고되고 조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의도하지 않았거나 경솔한 

경우부터 학대를 조장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까지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이 인식되어야 합니다. 

 모든 우려 사항은 교장(또는 부재 시 DSL)에게 보고되어야 하며, 우려의 수준과 이후 조치는 교장이 

관리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부록 L 의 '경미한 우려 사항 정책(Low Level Concerns policy)'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9 안전한 접촉 

학생과의 신체 접촉이 적절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어린 학생의 손을 잡고 강당으로 이동하거나 학교 내외를 함께 걸을 때 (학생의 나이 및 필요에 

따라 다름) 



• 괴로워하는 학생을 위로할 때 

• 학생에게 축하하거나 칭찬의 의미로 악수를 할 때 

• 악기 사용 방법을 시범 보일 때 

• 체육 수업 중 운동이나 기술을 시범 보일 때 

• 응급 처치를 제공할 때 

학생에게 신체 접촉이 있을 것임을 항상 미리 알려야 합니다.  

드물게, 교직원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 또는 재산에 대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신체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직원은 신체적으로 개입하기 전에 자신의 안전과 학생의 안전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선순위는 대화, 바디 랭귀지, 침착하지만 단호한 대응을 통해 상황을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신체적 개입을 하기 전에, 교직원은 비신체적 방법을 통해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모든 기술을 

충분히 활용했어야 합니다. 

  

교직원이 상황을 진정시키거나 해로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신체적으로 개입한 경우, 즉시 '우려 

사항 기록지(Record of Concern)'를 작성하거나 CPOMS 에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CPO/DCPO 는 해당 당사자들과 근무일 종료 전까지 상황 점검(debrief)을 실시하고, CPOMS 또는 

상황에 따라 RoC 에 요약 보고서를 추가해야 합니다. 

 

학생이 개별 돌봄 계획에 따라 신체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특별 교육을 받은 

교직원만이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외부 계약자, 자원봉사자 또는 기타 방문자는 절대 신체적 개입을 시작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교직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교직원을 위한 추가 지침은 ConnectED 에 게시된 학교의 '안전한 접촉(Safe Touch)' 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육/수영, 무용/연극, 음악, 유아교육과 같은 부서에는 별도의 안내가 제공되며, 참석 여부는 반드시 

기록되어야 합니다. 

  



학교 내 특정 성인은 개별 돌봄 계획에 따라 신체적 개입이 필요할 수 있는 학생에게 신체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역할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받게 

됩니다.  

4.10 졸업생 

졸업생(학생은 학교를 떠나는 날부터 졸업생으로 간주됨)이 학교를 떠난 후 2 년 동안, 교직원은 

공식적인 학교 채널을 통해서만 전문적인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5. 온라인 안전 

장비, 애플리케이션 및 시스템의 안전한 사용은 학교 IT 정책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며, 문제가 발견될 경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학교는 교육과정 계획, 교직원 전문성 개발, 시스템 감사, 학부모와의 협력을 통해 안전한 디지털 

학습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온라인 안전(E-Safety)' 

정책에 명시되어 있으며, 온라인 안전 담당자(E-Safety Lead)의 지원을 받습니다. 

  

온라인 학습은 반드시 학교에서 승인한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온라인 학습 중에는 

학생과 교사가 일반적인 교실 환경과는 다른 보다 비공식적인 장소에서 학습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은 장벽을 허물고 학생들이 보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학습이 시작되기 전에 학교 리더십은 교직원, 학생, 

학부모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방문자 및 자원봉사자는 소셜 미디어를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인터넷 또는 소셜 미디어 사용과 관련하여 보호에 대한 우려 사항이 제기된 경우, 교직원은 본 

정책에 명시된 소통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학부모가 공연, 스포츠 행사 및 기타 발표에서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학교는 

이해하고 있으며, 이는 가족 생활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그러나 다른 학생이 함께 촬영되었거나 

학교가 식별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셜 미디어에 사진을 공유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학부모가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이 학교 자료, 브로셔, 웹사이트, 광고 또는 보도자료에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한 경우, 학교는 해당 학부모의 요청을 반드시 존중합니다. 

단, 학교는 학교 행사에서 학부모나 일반인이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소셜 미디어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유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교직원은 교육 목적(예: Tapestry, Seesaw 등)을 위해 학생의 사진을 학교 지정 기기를 사용하여 

촬영해야 합니다. 개인 기기로 사진을 촬영한 경우, 해당 이미지는 학교 드라이브에 업로드한 후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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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보호 관련 정책 

다음의 관련 정책 문서는 모두 교직원이 대학 서버의 로컬 하이퍼링크를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 아동 보호 관련 의혹 관리 정책 

• 안전한 접촉 정책 (상황 진정 전략 포함) 

• 교육 활동 정책 (위험 평가 포함) 

• 온라인 안전 정책 

• Speak Out Stay Safe 학습 프레임워크 

• EiM 채용 정책 

• 학교 공간 구성 문서 


